
통신 기기 제조 사업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외이도암

성별 여성 나이 35세 직종
통신 기기

제조 관련 종사자
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   

  □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 ○○○은 2004년 07월, 만 21세에 입사하여 
통신 기기 제조 관련 업무에서 약 14년간 근무하였다. 2018년 06월경부터 좌
측 귀에 이루 증상이 있어 중이염 및 진주종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이상 
소견으로 2018년 09월 10일 대학병원 내원하여 외이도암으로 진단받았고 수
술 및 방사선 치료 후 경과관찰 중 2019년 03월 28일 사망하였다. 14년간 
근무하며 야간작업 및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
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07월 23일 산
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
였다.

2 작업환경

  근로자는 2004년 7월에 입사하여 2018년 9월까지 □사업장에서 통신 기기 
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.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제품의 기능 및 외관
검사를 수행하였고 제품 조립 업무도 수행하였다.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
용한 물질은 이소프로필알콜(IPA)와 에탄올이었으므로 상기 물질에 노출되었
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. 
  또한 근로자는 약 14년간 평균 65시간 정도의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를 수
행하였는데, 7년 5개월간은 4조 3교대로 근무하였고, 6년 7개월은 2조 2교대 
8시간으로 근무하였다. 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   근로자는 2018년 6월경부터 시작된 좌측 이루를 증상으로 7월경 의원에 
내원하여 진주종을 동반한 중이염으로 진료 받았다. 두통이 심해져서 2018년 



8월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및 CT검사에서 외이도 악성종양이 의심
되어 추가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해 타대학병원에 전원 되었고, 뇌경막 침
범을 동반한 외이도 암 진단 하에 10월 16일 종양제거 및 유돌절제수술을 받
았다. 수술 중 시행한 조직검사에 따라 외이도암으로 진단받았다. 수술 후 근
로자는 청력소실 및 좌측안면마비가 발생하였다. 수술 이후로 약 7주간의 방
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경과 관찰 중 수행한 골스캔 촬영결과 좌측 두정엽에 
암종이 침범된 소견이 발견되었고, 2018년 12월 28일 수행한 CT검사에서 재
발소견과 함께 림프절 전이, 좌측 후두엽 및 경추 부위, 좌측 내경동맥으로의 
침범이 관찰되었다. 완화치료를 위해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경과가 
악화되어 2019년 3월 28일 사망하였다. 
   근로자는 어렸을 때에 좌측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, 외
래 진료기록 및 수진 내역 상 반복적인 만성 비염과 부비동염으로 1년에 
2-4번 주기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수진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외에 
2014년에 자궁내막증으로 복강경술을 받았으나 질환과 관련한 특이질환은 없
었다. 병원 기록 및 유가족 면담에 의하면 근로자는 흡연은 하지 않았고 특이
질환 등의 가족력은 없었다.

6 고찰 및 결론

   근로자 ○○○은 35세가 되던 2018년에 외이도암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
2004년 7월에 입사하여 2018년 9월까지 약 14년간 □사업장에서 통신 기기 
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. 상병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오래 지속된 
만성적인 화농성중이염의 선행이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유형의 암에서 두경
부 암 치료의 목적의 방사선 조사가 관련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드문 질
환으로 아직까지 직업적 요인으로는 알려진 것은 없다. 근로자는 약 14년간 
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소프로필알콜과 에탄올에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
나 그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평가된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
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끝.


